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 종 영 업 의 범 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

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

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

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

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9.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

는 업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

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

동을 포함한 운동

11.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

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